
안녕하십니까? 을지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입니다. 

항상 저희 병원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 주시는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, 

청탁금지법(김영란법) 대하여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. 

환자 의뢰, 진료 상담, 진료 협력 등 자세핚 문의는 

아래와 같이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움 드리겠습니다. 
 

진료협력센터 : 042)259-1145~6  

   
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김영란법) (제13278호) 
 

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,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
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‘김영란법’이라고도 합니다. 
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 
 법안은 당초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사
립학교 교사, 언론인과 이들 배우자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 명에 이르는 
것으로 추산됩니다. 
 

  을지대학교병원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 받는 기관 입니다, 

▶ 부정청탁  예시 
 
A가 진료를 보기 위해 접수 하였으나 순서가 밀려서 병원 직원 B의 지인인 C를 통해 진료를 먼
저 볼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병원 직원 B가 접수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 
경우 
 
부정청탁 A(1천만원 이하 과태료) 
부정 청탁받아 처리한 B(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
제3자 C(일반인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, 공직자인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) 

사진출처 : 권익위 

▪2016년 09월▪ 

▶ 금품수수 예시 
 
1.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,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
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? 
▶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,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, 
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
 
2.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? 
▶ 경조사는 결혼,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,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･의례 
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 

 외래, 입원, 수술 스케줄 조정 요구 등도 부정 청탁이므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.  
 단,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예외입니다. 


